
녹색신호에서 좌회전하는 요령

자전거 우선도로란?
자전거와 다른차(자동차)가 도로를 공유,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도로

•자전거와 자동차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회전하는 자동차는 직진하는 자전거를 보호해야 합니다. 
•정차후 출발시 항상 주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신호, 정지선, 통행방법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웃으며 함께 나누는 도로!!

차도의 강자,
자동차는 자전거의 안전을 지키고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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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주차장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
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로서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한다.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를 도로, 공공장소에 무단방치하여 통
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
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
행하는 차로 와 구분한 차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자전거운전자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
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상 자전거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 또는 
금지 지역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형)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자전거횡단도
노면표지

자전거횡단도
자전거가 길을 
건널 수 있는 구역
(타고 건널 있음) 

자전거전용

자전거전용

청 계 천 로

자전거우선도로
시    점

자전거주차

P

안전모는 생명입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원인의 50%는 머리 손상이고, 
사망자의 92%는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